
(제 6-6-1-1호) 

 

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의 30% 이상 변경 

 

1. 경상손익 또는 

당기순이익변동내용(단위:천원) 
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증감금액 증감비율(%) 

- 경상이익 -7,822,460,100 24,562,358,923 -32,384,819,023 -131.8 

- 당기순이익 -7,042,079,417 17,898,825,010 -24,940,904,427 -139.3 

2. 재무현황(단위:천원) 
  

- 자산총계 340,692,655,246  

- 부채총계 244,982,174,057  

- 자본총계 95,710,481,188  

- 자본금 47,964,869,197  

- 자본총계/자본금 비율(%) 199.5 
 

3.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이익 

변동 주요원인 
손해율의 증가와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증가 

4. 이사회 결의일(결정일) 

해당사항없음 

- 사외이사 

참석여부 

참석(명) 

불참(명) 

- 감사(감사위원)참석여부 
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

 

<기재상의 주의>  

주 1) 최근 사업연도 경상손익, 당기순손익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항목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

100분의 30이상 증가 또는 감소(손익계정의 흑자전환 또는 적자전환 포함)한 사실의 확인 또는 

결정이 있은 때 (「주주총회에서 결산안건에 대하여 승인할 때」) 신고한다. 

주 2) 손익계정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해당란에 負(-)표시를 하고,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

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. 



주 3) “증감금액”은 당해계정의 당해사업연도 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

기재하되 부호를 함께 기재한다. 

예 1) 당해사업연도 경상이익 1,000 원, 직전사업연도 경상이익 500 원인 경우 증감금액은 

「1,000원 - 500원 = 500원」 

예 2) 당해사업연도 경상이익 -1,000 원, 직전사업연도 경상이익 500 원인 경우 증감금액은 「-

1,000원 - 500원 = -1,500원」 

예 3) 당해사업연도 경상이익 1,000 원, 직전사업연도 경상이익 -500 원인 경우 증감금액은 

「1,000원 - (-500원) = 1,500원」 

주 4) “증감비율”은 「(증감금액 ÷ 직전사업연도금액) × 100」의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소수점 

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하되, 감소의 경우 負(-)표시를 하여 기재한다. 

주 5) 「자본총계/자본금비율」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. 

주 6)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

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 

주 7) 당해 신고내용이 기 공시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“관련공시”란에 그 제목 및 일자 

등 관련사항을 기재한다. 

 

 

 

 
  



 (제 6-7-8-1호)  

감사보고서 제출 
 
   
1. 외부감사인명  삼정회계법인 

2. 감사대상기간  2009년 4월 1일 ~ 2010년 3월 31일  

3. 감사보고서 수령일  2010년 6월 20일 

4. 감사의견 

당해 

사업연도 

적 정 O 

한 정  

감사범위 제한으로 

인한 한정 

 

부적정  

의견거절  

직전 

사업연도 

적 정 O 

한 정  

감사범위 제한으로 

인한 한정 

 

부적정  

의견거절  

5. 자본금 잠식 여부 

당해 

사업연도 

전액잠식  

50%이상 잠식  

50%미만 잠식  

해당사항 없음  

직전 

사업연도 

전액잠식  

50%이상 잠식  

50%미만 잠식  

해당사항 없음  

6. 기 타  

  ※ 외부감사인이 감사종료후 당해법인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

당해법인주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과정에서 

변동될 수 있습니다.  

 
< 기재상의 주의 >  

주 1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  

주 2) "감사의견"란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의 

감사의견을 “적정”, “한정”, “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”, “부적정”, “의견거절”중에서 

선택하여 기재하고,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타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

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은 “기타”란에 요약하여 기재  



주 3) "자본금 잠식여부"란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

기준으로 하여 “전액잠식”, “50%이상 잠식”, “50%미만 잠식”, “해당사항 없음”중에서 

선택하여 기재하고, 증권거래법 제 1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내에 

자본금 전액잠식(50%이상 잠식 포함)에 해당하는 사실을 해소할 예정이거나 이를 위한 

제반절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“기타”란에 요약하여 기재  

 
 


